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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점에서 본 장애인의 생활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숙

현대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소비생활을 영위하듯이 장애인도 소비생활을 통해 욕구충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경제와 시장구조는 일반인 평균 수준에 맞추어져 소득 및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이 직면한 생

활문제는 더 많고 심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생활위험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의 내용은 장애인이 생활에서 직면한 생활위험

요인을 신체적ㆍ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규명하고 각 생활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주로 참조하여 장애인소비자들의 생활위험요인을 추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신체적ㆍ물리적 위험은 혼자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한 가정내 위험성, 이동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이동의 위험성, 주거환경의 위험성, 공공시설과 병원 등

의 시설내 위험성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경제적 위험은 저소득으로 

인한 극빈층으로의 전락 가능성, 일반인에 비해 지출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문제점, 병치료나 공과

금과 집세 납부, 신용불량 등 가계재무문제의 경험 등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장애인 소비자가 40%정

도 되었다. 셋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소비이용의 제약에 따른 위험성이 추출되었다. 장

애인소비자는 보험서비스, 유치원부터 대학교 입학과 전학에서 차별, 공공서비스 등에서 각각 55%~20% 정도 차

별을 경험하고 있어 생활위험관리의 문제점과 소비생활의 제약이라는 고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

애인소비자의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소비자의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장애인소비자의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보험업

법이나 상법규정은 장애인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주제어: 장애인소비자, 생활위험요인, 신체적ㆍ물리적 위험, 가정내 안전사고, 가정환경 안전사고, 이동안전사고, 

경제적 위험, 소비에서의 차별, 재정적 스트레스

Ⅰ. 문제의 제기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2만 달러수준이고 복지국가로서 진일보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여론화되고 채택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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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2009)에 따르면 전국추

정장애인수는 2,137,226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약자, 복지수혜의 대상

으로서 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장애인복지연구에서는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보장정책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 장애인관광개선에 관한 연구 등이 많았다.

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요인이나 장애인 고용정책 개선방안 등

이 모색되는 등 사회복지적 관점이나 고용노동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소비자이듯이 장애인도 소비자이지만 장애인은 평균적인 일반인을 기

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 서비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큰 어려움

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관점과 더불어 소비자로서 장애인들이 시장에서 직면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소비자문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소비자의 관점에

서 바라보면서 장애인이 소비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만족 극대화를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인과 동등한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적 복지상태가

마련되어 있어야한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논할 때 장애인복지와 관련짓지 않

을 수 없다. 장애인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권리주체이다.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마땅히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복지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더욱이 선진복지국가들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 이외에도 리해비리테이션(rehabilitation), 노멀라이제

이션, 자립, 생활의 질과 같은 측면에서 이념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장애인의 리해비리테이션이란 단

순히 치료, 훈련이라는 기술적 부분을 넘어서 심신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국제장애인리해비리테이션협회(1972)에 따르면 이는 장애인이 전인적으로 회복하도록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적 접근 방법을 의미하며 의학, 교육, 직업과 사회적 리해비리테이션이

주요 목표로서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환경의 여러 조건을 만족하게 하

는 것’을 말한다(정일교, 2010). 또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이란 장애인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당연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떠한 이념을 채택하던지 장애인 복지에서 추구하는 것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

게 보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는 ‘일반인과 동등하게 보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장애인이 살아가

는 데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환경의 여러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장애인복지의 목적이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소비자로서 장애인에게 적용한다면 소비자로서 장애인의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일반인 소비자와 동등하게 보편적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

적 환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로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직면하게 되는 생활의 면면은

동등성을 논할 수 없을 정도이다. 소비자로서 장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장애에 기인한 일차적인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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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경제적 생활고는 이를 더욱 가중시키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혼자

힘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다. 소비자로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소비생

활을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장해물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필

수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일 것이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신체의 안

전, 경제적 안전, 심리적 안전 등 다양한 차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 사회의 일상생활의 안전수준은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장

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몇 배 더 클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생활안전을 평가하고 진단하지 않는다면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지각된 생활

위험 수준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소비자의 경우 최첨단 정보기술을 통해 생활안전의 확

보는 물론이고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장애인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로서 장애인(이후 장애인소비자)이 직면하게 되는 생활위험요인이 무엇

이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장애인의 생활위험

과 관련하여 접근한 연구의 예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위험요인 가운데 장애인소

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 위험에 관한 정의와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장애인소비자의 생활위

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장애인 복지실태자료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진단하였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소비자의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관련 정책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동안 소비자정책분야에서 시도되었던 장애인소비자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며 장애인 연구

는 사회복지학이나 법학, 그리고 교통공학, 의료공학에서 주로 접근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제

는 이들 근접학문에서 다루었던 장애인관련 연구들을 소비자학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장애인소비자의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가장 인간의 삶에서 기본이 되

는 ‘생활의 안전’은 중요한 주제이므로 본 연구는 장애인소비자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의 실

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관점에서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관

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관련 분야에서 어떻게 장애인의 생활위험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소비자의 소비자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선행연구

1. 위험의 정의와 분류

Beck(1986)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위험을 근대성의 역설로 보았고 진보, 산업발전 추진으로

인해 생태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받게 되는 위해가 급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위험은 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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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즉 일반인들은 위험에 대해 수치적 데이터와 객관적 자

료외에 불확실성, 통제가능성, 재앙적 잠재성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다(Slovic, 1994).

위험(risk)라는 개념은 불어인 risque에서 나온 말로 17세기 중엽에 등장한 개념이며 1830년경 영국

의 보험계약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후 100년간 risk와 hazard는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다. 위험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또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나 이득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서 위험은 실패하거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함, 안전하지 못함,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우려가 있어 위태롭고 험악함으로 서술되어 있다. 보통

위험에는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 불확실성, 실제결과와 예상치

의 차이정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장국(2007)은 위험이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되는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뜻

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여 대비하고 예방함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최대한 줄이거나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최대한 작게 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한다(이장국, 2007: 30).

위험은 그 속성에 따라 주관적/객관적 위험, 정태적/동태적 위험, 순수한 위험/투기적 위험, 특정 위

험/근원적 위험 등을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투기적 위험을 제외한 순수한 위험에는 인적손실위험, 재

산적 손실위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인적손실위험은 사망, 불구, 퇴직, 사직, 실업 등으로 인한 인적 손

실을 의미하며 그 내용상 개인의 소득이나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상실, 신체적 손실에 따른 추가비용,

정신적 충격 등이 포함된다. 재산손실위험이란 재산의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위험의 내용

상 분류로 볼 때 인적위험에서는 사망과 질병, 상해와 같은 신체적 위험, 정신적 충격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위험 그리고 퇴직, 사직, 실업과 같은 소득관련 위험이 포함되며 재산적 위험에서는 사고로 인

한 재산손실관련 위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기준에서 볼 때 장애인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위험은 인적위험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재산손실위험은 특정 사고를 수반하여야 하므로 일상적으로 장애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현정 등(2007)은 취약계층의 정의에서

취약계층을 신체적, 경제적, 정보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표 1> 위험요인에 따른 취약계층의 유형

위험의 유형 취약계층 대상

신체적 위험 보건취약계층, 정신취약계층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저소득 임산부·영아, 우울증환자, 빈곤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경제적 위험
저소득층(=경제적 취약계층), 

보험취약계층, 취업취약계층,

비정규직 종사자, 장애인,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 

하청노동자, 농어민, 재래시장상인, 고위험 직종종사자, 저소득 

정보적 위험 문화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 소외지역(대부분 농어촌 주민), 정보 소외자, 저학력자, 노인, 아동 등

출처: 유현정 외(20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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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분류와 취약계층의 유형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직면한 생활위험으로 신체

적ㆍ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정신적 충격과 같은

사회ㆍ심리적 위험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소비자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소비자가 직면한 생활위험의 유형

에서 사회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신체적ㆍ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2. 장애인 소비자의 생활위험 관련 선행연구

장애인 소비자의 생활위험을 신체적ㆍ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문헌을 고찰을 한

결과, 생활위험과 상관없이 장애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분야가 많았다. 주로 보건복지부

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매년 장애인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생활에 대한 포괄

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에서는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조사

및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김태균(2010)은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여가활동 실

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장애인 소비자의 신체적ㆍ물리적 위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에 관

한 연구 분야와 장애인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중교통시설(하상범, 1998;

김원호 등, 2009; 두오균, 2010), 공공시설이나 생활연계시설(Meyers A. R.등, 2002; Rimmer J.H.

등,2005; 조원탁 등, 1999; 이수용 등, 2005; 이인기 등,2006; 유보현, 2009; 강병근 등, 2009), 병원이나

보건소(정지아, 1999; 이규일, 2003; 이진용 등,2006; 서영준 등,2009)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 정도 그리

고 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는 공공시설이나 종합병원, 보건소,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도로 등 장애인친화적인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장애인 소비자의 경제적 위험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는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최근에서야 장애인에 대한 연금지급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빈곤실태에 관한 연구가

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관련 논문은 배화옥ㆍ김유경(2009), 이선우(2009),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9), 손창균(2010), 김태완(2010) 등이다. 그리고 박영균(2006)은 보험법상에서의 장애인 차별

을 검토함으로써 장애인의 위험관리 및 생활안전망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김성희(2009)는 장

애인의 폭력과 차별실태를 지적하면서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에서의 차별을 제시하였다. 이들 관

련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소득과 지출이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저소득수준이기 때문에 빈곤한

생활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안하였다.

Ⅲ. 장애인소비자의 신체적ㆍ물리적 및 경제적 생활위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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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소비자의 신체적ㆍ물리적 위험 실태

장애인소비자의 신체적 물리적 위험은 장애인이 가지는 신체적 장애 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위험과 장애인이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및 이동시설을 이용할 때 겪게 되는 생활위험 등이 관련

된다. 우선 장애인이 가지는 신체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요인은 다를 것이다. 장애인 소비자의 경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립정도가 낮고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한 점은 공통적인 신체적 위험의 요소이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

인 소비자가 수행하는 데 있어 자립정도가 낮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개인위

생 관련 항목인 ‘목욕하기’, ‘머리감기’, ‘옷 입고 벗기’로 나타났다. 장애인 소비자의 일생생활 도움 필

요 정도에 대해서 장애인 소비자의 49.9%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고, ‘대부

분 도움 도움할 수 있다’는 16.3%로 전체의 66.2% 정도의 장애인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

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33.8%를 차

지하고 있었다. 즉 약 34%의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각종 소비제품의 사용할 때 일반인들보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인 소비자들이 교통약자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정보에

대한 서비스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이동환경에 관한 선행연구(김원호

등,2009)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잘 구비된 지하철의 경우에서도 불만족이 높

았는데 전동칸보다는 지하철역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버스 이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잦은 급정거, 카드단말기의 위치, 무정차 등에

불만족이 높았다.

장애인 소비자가 지하철, 공연장, 공공기관, 체육시설, 보건소 등을 이용할 때 일반인에 비해 어려움

이 많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최승권ㆍ손미진, 1998;하상범, 1998;조원탁 등, 1999; 김신원ㆍ강

태순, 2003; 이수용 등, 2005; 이인기 등, 2006; 서영준 등, 2009). 의료기관의 장애인 소비자 편의시설

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정지아(1999)는 36개의 종합병원 중 19.0%만이 장애인 소비자가 이용하기 적합

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경보 및 피난시설, 수화통역사, 점자블록의 부적합율이 매우 높았다. 이규일

(2003)은 22개 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경사로의 기울기, 손잡이 설치에서 이들 모두 장애인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의 연구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소비

자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장애인 소비자들이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는 ‘매우 불편하다’ 13.3%, ‘약간

불편하다’가 22.9%로 약 1/3 정도의 장애인 소비자는 집밖 활동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 소비자의 집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를 알아보면,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장애인 소비자 관련 편

의시설이 부족해서’가 47.5%로 가장 많아 장애인 소비자의 집밖 활동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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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집밖 활동시 불편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관련 

편의시설부족
65.7 39.4 35.8 36.4 49.4 2.7 1.8 4.6 52.2 52.4 64.5 44.5 1.9 65.1 22.9 47.5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20.2 51.8 53.9 47.0 33.7 75.3 71.7 64.8 45.8 43.0 29.1 52.2 2.1 14.0 47.8 38.2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
13.7 8.4 10.2 14.0 16.3 21.4 26.0 30.7 0.4 4.4 5.2 2.2 93.7 20.3 28.7 13.7 

기타 0.5 0.4 0.1 2.7 0.6 0.6 0.5 0.0 1.6 0.3 1.2 1.1 2.2 0.6 0.6 0.6 

계 100.0 100.0 100.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0

전국추정수
360,1

46 

111,6

89 

77,11

6 

41,5

07 

6,31

9 

64,4

19 

9,37

3 

25,9

79 

16,0

24 

5,46

1 

6,69

1 

1,66

4 
987 

3,99

7 

3,44

5 

734,81

7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427).

2008년 장애인 소비자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소비자들이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에 대해서

50.9%의 장애인 소비자가 어렵지 않다고 답하였고 29.4%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장애인 소비자들이 교

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로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가 6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지하철 엘

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이 19.3%로 둘을 합한 경우 84.2%나 되었다. 그 외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

인전용교통수단 부족은 10.1%, 그 외 휠체워 등 장애인 전용 이용 장구 등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는 1.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까지 이동거리에서의 편의시설의 미비도 장애인소비자의 이동권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강병근(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관련 시설의 연계방향

을 제안하면서 구로구를 대상으로 물리적 장애물들을 고찰한 결과, 보도의 좌우경사, 보행연속성 등

단절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보행중심권의 설정이 시급하고 무장애 보행 체계의

구축을 위해 주요 시설만이라도 무장애화(barrier-free)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3〉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71.7 59.2 52.8 58.0 72.7 56.0 52.9 43.5 57.6 49.0 48.7 46.0 61.6 60.5 30.8 64.9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
19.3 19.5 18.8 25.9 19.7 6.7 6.3 16.0 20.5 26.6 30.8 29.2 38.4 27.6 30.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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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계속)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
6.5 16.7 16.8 3.0 3.9 19.7 25.1 12.5 18.3 22.2 10.0 19.8 0.0 6.8 35.0 10.1 

장애인 가용보급‧ 

면허증 확보 

어려워

1.2 2.1 0.1 2.8 0.5 0.0 0.0 0.0 0.0 0.0 0.6 2.7 0.0 0.8 0.0 1.2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0.4 1.3 0.0 0.0 0.0 0.0 0.0 0.0 2.0 0.0 9.6 0.0 0.0 1.9 2.4 0.5 

기타 1.1 1.2 11.5 10.4 3.2 17.7 15.7 27.9 1.5 2.1 0.3 2.2 0.0 2.4 1.7 3.9 

계 100.0 100.0
100.

0

100.

0

100.

0

100.

0
100.0

100.

0

100.

0

100.

0
100.0

100.

0

100.

0

100.

0

100.

0
100.0

전국추정수
338,1

64 

94,82

2 

66,8

36 

34,5

55 

4,97

3 

21,1

95 
3,034 

7,98

0 

11,7

93 

4,31

7 
5,157 

1,29

0 
216 

1,82

5 

1,69

3 

597,8

5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428).

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시설과 주변 환경의 열악함에 따라 신체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영구건물로서 튼

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76.8%가 잘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3.2%는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 거

주하고 있는 주택이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81.4%가 잘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

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14.2%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주택이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전

체 장애인의 96.1%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결과로 볼 때 장애인의 주거환경 위험

요인은 내열, 내화, 방열 ,방습요인이 가장 심각하였고 그 다음이 방음,환기, 난방설비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해일, 홍수, 산사태, 붕괴 등 치명적인 천재지변을 경험했던 장애인이 전체의 3.9%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이처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가 절실하다.

<표 4> 장애인의 주거환경 위험 경험 실태

(단위;%)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예 75.7 78.4 77.6 80.2 74.2 76.4 85.2 74.4 79.2 78.2 77.5 82.7 76.1 79.7 65.4 76.8 

아니오 24.3 21.6 22.4 19.8 25.8 23.6 14.8 25.6 20.8 21.8 22.5 17.3 23.9 20.3 34.6 23.2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예 80.8 80.4 85.1 83.3 77.6 78.8 83.0 80.3 84.0 82.0 81.2 85.0 84.0 83.0 69.9 81.4 

아니오 19.2 19.6 14.9 16.7 22.4 21.2 17.0 19.7 16.0 18.0 18.8 15.0 16.0 17.0 30.1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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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애인의 주거환경 위험 경험 실태(계속)

(단위;%)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예 15.0 13.5 12.3 12.4 14.8 12.1 16.1 18.5 13.6 16.5 13.5 15.7 19.5 12.3 21.8 14.2 

아니오 85.0 86.5 87.7 87.6 85.2 87.9 83.9 81.5 86.4 83.5 86.5 84.3 80.5 87.7 78.2 85.8 

해일‧홍수‧산사

태 및 절벽의 

붕괴

예 95.6 97.1 96.2 97.1 96.8 97.1 98.3 96.3 96.8 94.9 97.3 96.8 95.5 96.7 95.1 96.1 

아니오 4.4 2.9 3.8 2.9 3.2 2.9 1.7 3.7 3.2 5.1 2.7 3.2 4.5 3.3 4.9 3.9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전국

추정수

1,12

0,83

9 

211,

480 

218,

674 

204,

536 

15,0

44 

124,

836 

11,8

28 

68,2

39 

48,2

84 

14,5

76 

14,3

49 

6,50

4 

2,16

4 

11,3

56 

8,68

0 

2,08

1,38

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322-324)의 표를 주거환경 위험 요소만을 선택하여 재구성.

가정내 주거환경에서도 장애인은 물리적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장윤정(2000)은 장애인이 주

거내환경에서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이에 대한 불만족이 더욱 높다고 하였다. 또 최

재순 등(2001)의 연구에서도 여성지체장애인의 경우 전세나 월세, 영구 임대 등의 주거상태에 있기 때

문에 주택개조를 통한 안전하고 만족한 주거생활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개조를 통하여 주거내 환경을 개선시킨 경우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는

장애인 생활에 대한 개조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장애인 소비자의 이동과정, 대중교통시설의 이용 불편 등에 관한 조사결과이지만 이런 연

구결과 등은 장애인 소비자가 대중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조차 보도의 비연속성이나

경사도 등 물리적 장애물이 있어 일반 소비자보다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 대다수의

대형병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 있어서도 경보 및 피난시설이 장애인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지 않

고 있다는 점도 장애인소비자의 위험발생가능성이 일반소비자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 소비자가 버스를 이용할 경우 잦은 급정거, 카드단말기의 위치 등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은 주거내 시설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서도 물리적 위험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에 친화적인 주택구조나 환경시설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이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인 소비자의 경제적 위험 실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소비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 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370천원)의 54.0% 수준에 불과하며 월평균 총 지출액은 155만 5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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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천원)의 67.9% 수준이다. 특히 등록 장애인 소비자 개인의 월평균 소득은 63만원이며 1-2급 장

애인 소비자의 경우 39만5천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58만 4천원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또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지출 분포는 50~99만원이 25.2%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이 100-149만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7.1%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08년도 최저생계비(4인기준) 수준인 124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40%에 달하는 등 기

본적인 생계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소비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종사상 지위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

율이 76.9%로 일반장애인가구의 50.1%에 비해 훨씬 높았다. 더불어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를 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중견 및 대기업, 공무원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가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인

가구의 소득보전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한다(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5〉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10.8 12.3 15.1 11.8 12.9 12.9 5.9 29.2 7.0 10.6 14.8 6.2 7.7 10.7 16.5 12.3 

50~99만원 24.6 25.4 26.3 25.8 23.5 20.8 4.0 30.5 24.1 24.0 27.5 12.1 24.6 29.3 29.4 24.8 

100~149만원 17.4 14.8 13.3 17.2 16.9 15.0 10.9 14.9 15.5 16.6 15.5 14.6 13.6 18.3 20.5 16.3 

150~199만원 10.5 10.8 10.2 12.0 14.6 16.5 12.1 9.8 15.8 12.1 12.9 16.5 11.2 12.7 12.1 11.2 

200~249만원 11.1 10.4 9.8 10.6 9.5 10.8 10.6 5.3 7.7 9.3 10.5 10.9 10.2 7.2 5.7 10.4 

250~299만원 5.8 6.7 6.1 6.8 7.1 6.1 8.9 3.4 5.3 5.6 6.5 3.9 9.7 5.4 4.3 5.9 

300~349만원 6.9 6.2 4.9 6.8 6.9 5.5 11.2 1.0 9.2 7.9 5.0 11.3 5.6 4.3 5.3 6.3 

350~399만원 5.4 3.2 2.0 2.5 2.2 2.9 5.5 1.1 2.6 5.2 2.9 2.1 7.2 3.1 2.0 4.1 

400~499만원 3.8 4.2 6.3 2.8 3.0 5.2 11.1 2.9 6.3 3.3 2.3 8.4 4.8 4.2 2.6 4.1 

500만원이상 3.8 5.9 6.2 3.6 3.6 4.4 19.8 1.8 6.6 5.3 2.3 14.0 5.3 4.7 1.5 4.4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전국추정수

1,13

2,11

7 

219,

155 

219,

666 

207,

383 

15,1

02 

139,

820 

12,3

29 

84,7

80 

48,2

73 

14,5

71 

14,3

92 

6,51

5 

2,18

6 

11,3

56 

8,88

1 

2,13

6,52

6 

평균
183.

0

194.

0

182.

2

173.

7

177.

1

189.

2

311.

2

112.

5

207.

1

188.

5

155.

3

275.

3

212.

3

172.

5

141.

8

181.

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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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월 평균 총 가구 지출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9.9 10.9 14.4 12.1 12.4 14.1 4.6 30.3 4.8 9.8 12.7 2.0 5.9 7.8 16.0 11.7 

50~99만원 25.1 27.0 26.2 26.9 23.8 18.8 4.3 30.6 24.2 22.0 27.0 11.0 25.7 28.3 30.3 25.2 

100~149만원 19.8 14.5 16.7 18.4 20.8 17.9 11.1 16.8 19.9 19.3 21.6 15.2 15.6 24.0 21.4 18.6 

150~199만원 13.5 13.4 13.8 13.9 17.1 17.7 14.3 10.4 14.3 15.5 15.3 18.7 15.6 13.8 13.5 13.8 

200~249만원 11.9 13.2 12.4 12.0 11.8 11.0 15.9 5.8 10.1 11.2 9.5 14.4 14.3 9.3 7.2 11.7 

250~299만원 7.5 6.0 5.1 6.8 4.6 7.1 11.0 2.5 8.0 7.8 4.4 6.3 7.6 6.8 4.9 6.8 

300~349만원 5.4 6.6 3.6 4.4 4.9 4.1 11.2 1.3 9.6 6.5 5.0 7.4 3.6 4.2 3.7 5.1 

350~399만원 2.2 2.8 2.0 2.6 0.9 3.7 7.0 1.2 2.3 2.5 1.8 5.2 3.3 1.4 1.5 2.4 

400~499만원 2.9 3.2 2.0 1.6 1.7 3.6 12.4 0.7 4.5 2.9 2.4 10.6 5.4 1.7 0.0 2.7 

500만원 이상 1.7 2.2 3.7 1.2 1.9 1.9 8.1 0.3 2.3 2.4 0.3 9.1 3.0 2.7 1.5 2.0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전국추정수

1,13

2,11

8 

219,

155 

219,

667 

207,

384 

15,1

04 

140,

077 

12,3

28 

84,7

78 

48,2

84 

14,6

07 

14,3

91 

6,49

5 

2,18

5 

11,3

16 

8,88

0 

2,13

7,76

9 

평균
156.

3

160.

6

158.

7

146.

7

147.

8

166.

8

263.

8
95.4

179.

1

168.

4

137.

2

248.

6

189.

0

151.

1

125.

8

155.

5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342).

〈표 7〉 박탈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집세 못내 이사 9.2 11.4 6.9 4.5 8.0 8.9 14.8 9.9 10.7 15.8 4.4 16.9 11.0 9.0 16.7 9.0 

공과금 미납 12.1 9.6 8.1 6.4 9.4 8.2 13.2 10.2 10.5 12.9 8.1 13.8 13.9 8.8 17.3 10.5 

전기, 전화, 수도 단절 2.6 2.7 2.1 1.7 1.6 1.6 3.3 2.2 2.8 2.5 1.7 3.6 2.9 1.6 3.6 2.4 

공교육비 미납 6.7 5.4 6.7 3.6 5.3 5.2 2.7 0.8 6.5 6.8 4.4 4.0 1.3 5.7 7.2 6.0 

난방 단절 6.3 5.6 7.0 5.3 8.4 6.2 4.0 5.3 6.5 6.7 5.5 7.5 5.2 5.4 9.6 6.2 

병원 못 감 15.4 15.7 13.4 11.6 13.8 9.7 10.8 8.8 12.4 14.9 13.6 14.5 26.1 11.4 19.5 14.1 

신용불량자 9.9 7.0 7.1 6.9 9.6 8.9 10.6 10.8 11.9 12.3 10.2 13.6 10.6 5.1 17.1 9.1 

건강보험 급여자격 

정지
1.6 0.4 2.0 1.6 1.9 1.0 1.4 1.9 0.7 0.9 0.0 1.0 2.0 1.9 1.7 1.4 

주: 중복응답 비율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346)

조사대상 장애인의 가구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생계부문에서 가장 많은 박탈을 경험한 항목으로는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한 것(14.1%)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각종 공과금(사회보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미납(10.5%), 신용불량경험(9.1%), 집세를 내지 못해 이사경험(9.0%)의 순이었다. 특히 질병이

나 집세,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높다는 점은 장애인소비자가 필수적인 지

출부분에서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박탈 경험이 높은 부분이 공과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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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가계재정문제라는 점에서 장애인 겪는 경제적 생활위험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장애인의 공과금

미납 문제는 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 미납처리

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융통성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또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약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2005년의 조사결과(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3,300원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주로 의료비 비중이 57.3만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재활보조기구구입유지비가

36.8만원, 교통비 17.8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추가비용은 신체장애의 재활치료 및

활동보조에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즉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위험은 상당부분이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비용 충당에 따른 것으로 신체적 장애가 장기적인 경우 관련비용의 누적은 더욱 더 경제적 생활위험

을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장

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총 추가비용
127.

5

212.

9
56.7

243.

3

139.

8

207.

0

354.

1
64.6

334.

0

189.

4

192.

5

870.

6

306.

1

126.

3
87.3

158.

7
교통비 18.9 19.0 12.0 3.6 14.5 29.2 49.7 8.9 42.5 19.8 24.4 33.7 24.6 11.4 11.4 17.8

의료비 49.2 91.0 20.0 6.2 50.0 29.1 43.2 34.6
258.

2

161.

4

103.

0

807.

1

242.

2
42.9 57.1 57.3

교육비 0.4 4.1 1.9 5.8 20.9 61.5
129.

5
0.0 0.0 0.5 0.1 0.0 1.1 0.2 3.1 6.2

보호‧간병인 5.2 33.2 3.3 2.1 12.0 25.0 14.6 9.4 11.7 1.6 3.3 2.1 4.8 0.8 1.7 9.9
재활기관이

용료
0.1 2.6 0.0 0.0 4.9 19.2 56.2 0.0 0.0 0.0 0.0 0.0 0.0 0.0 0.2 2.0

통신비 0.2 0.4 5.3 5.6 2.0 0.8 1.1 0.1 0.3 0.2 0.5 0.1 0.8 0.4 0.4 1.4
재활보조기

구 

구입‧유지비

16.4 28.9 11.1
213.

2
17.5 0.0 1.7 0.0 11.6 2.9 50.4 12.5 2.3 61.9 0.0 36.8

부모사후대

비비
3.2 7.9 0.9 5.0 12.9 34.6 46.5 6.8 5.5 1.1 0.7 8.8 26.8 2.5 7.7 6.2

기타 33.9 25.7 2.3 1.8 5.0 7.4 11.7 4.7 4.2 1.9 10.2 6.3 3.5 6.1 5.9 21.2

주: 중복응답 비율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346)

그 외 노후소득보장의 일차적 단계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의 가입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34.4%에 불과하고 그

외 공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이 3.1%로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가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장애인의 노후 소득보장의 상황이 지극히 미흡한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노

후의 기본적 생계유지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장애인 소비자는 소비생활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위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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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나 차별을 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 소비자가 경험한 차별을 보면, 보험서비스, 교육서비스, 지역공공

서비스, 의료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소비자가 보험서비스 이용에서 받

은 차별경험은 55.6%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또 장애인소비자가 겪는 입학과 전학시 차별경험은 유치

원에서 26.9%로 가장 많았고 고등교육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차별경험이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입학‧전

학시 사회적인 차별을 받은 경험은 26.1%, 중학교의 경우는 19.4%, 고등학교의 경우 16.8%, 대학교의

경우 6.9%였다.

또 장애인 소비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운전면허 취득시에 11.8%가 차별을 경험하였고 보험계약시

에는 55.6%, 의료기관 이용시는 3.3%, 정보통신이용시는 0.4%,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

영장 등)에서는 20.6%가 차별을 경험하였다. 특히 장애유형 중 정신적 장애유형일수록, 중도장애인일

수록, 여성일수록 차별이나 폭력의 위험에 더욱 열악하였다(김성희,2009). 이처럼 장애인은 소비생활에

서도 차별과 같은 위험에 직면한다. 특히 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과 같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받는 차별은 앞에서 살펴본 장애인 이동시설이나 지역사회시설에서의 위험 정도와는 별개

인 사회심리적 위험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비생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표 9> 서비스 이용시 장애인소비자가 받은 차별의 경험

(단위:%)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유치원입학전

학

받았다 18.8 33.6 0.0 31.5 20.7 29.9 44.3 0.0 0.0 8.3 - 25.6 23.5 0.0 27.2 26.9 

안받았

다
81.2 66.4 

100.

0 
68.5 79.3 70.1 55.7 

100.

0 

100.

0 
91.7 - 74.4 76.5 

100.

0 
72.8 73.1 

초등학교입학

전학

받았다 25.5 31.2 10.6 25.7 30.7 28.5 36.7 14.5 0.0 12.2 0.0 4.2 25.5 0.0 16.6 26.1 

안받았

다
74.5 68.8 89.4 74.3 69.3 71.5 63.3 85.5 

100.

0 
87.8 

100.

0 
95.8 74.5 

100.

0 
83.4 73.9 

중등학교입학

전학

받았다 19.0 18.8 6.3 29.5 33.8 19.9 24.0 30.2 0.0 17.8 0.0 0.0 22.5 0.0 20.6 19.4 

안받았

다
81.0 81.2 93.7 70.5 66.2 80.1 76.0 69.8 

100.

0 
82.2 

100.

0 

100.

0 
77.5 

100.

0 
79.4 80.6 

고등학교입학

전학

받았다 13.0 20.2 22.6 25.6 27.7 15.6 17.7 47.5 0.0 16.3 0.0 0.0 22.6 0.0 19.4 16.8 

안받았

다
87.0 79.8 77.4 74.4 72.3 84.4 82.3 52.5 

100.

0 
83.7 

100.

0 

100.

0 
77.4 

100.

0 
80.6 83.2 

대학교입학전

학

받았다 6.7 2.6 1.7 6.3 8.0 2.8 0.0 56.9 0.0 9.1 0.0 0.0 5.2 0.0 3.5 6.9 

안받았

다
93.3 97.4 98.3 93.7 92.0 97.2 

100.

0 
43.1 

100.

0 
90.9 

100.

0 

100.

0 
94.8 

100.

0 
96.5 93.1 

운전면허취득

서비스

받았다 7.4 14.3 37.9 15.0 2.1 19.7 0.0 38.6 0.2 4.2 0.0 0.0 1.5 0.0 46.2 11.8 

안받았

다
92.6 85.7 62.1 85.0 97.9 80.3 

100.

0 
61.4 99.8 95.8 

100.

0 

100.

0 
98.5 

100.

0 
53.8 88.2 

보험서비스

받았다 51.7 77.4 42.5 46.7 45.1 73.8 72.9 62.9 90.6 86.6 73.9 87.9 36.5 69.2 71.5 55.6 

안받았

다
48.3 22.6 57.5 53.3 54.9 26.2 27.1 37.1 9.4 13.4 26.1 12.1 63.5 30.8 28.5 44.4 

의료서비스

받았다 2.4 2.7 2.8 4.9 3.8 6.1 12.4 7.1 5.4 3.1 2.5 4.0 4.8 1.3 6.4 3.3 

안받았

다
97.6 97.3 97.2 95.1 96.2 93.9 87.6 92.9 94.6 96.9 97.5 96.0 95.2 98.7 93.6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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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비스 이용시 장애인소비자가 받은 차별의 경험(계속)

(단위:%)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정보통신서비

스

받았다 0.2 0.2 0.7 1.8 0.3 0.9 0.7 0.1 0.4 0.3 0.9 0.0 0.0 0.4 0.6 0.4 

안받았

다
99.8 99.8 99.3 98.2 99.7 99.1 99.3 99.9 99.6 99.7 99.1 

100.

0 

100.

0 
99.6 99.4 99.6 

지역생활서비

스

받았다 16.8 26.3 16.2 20.9 28.8 42.8 53.9 39.9 6.1 8.9 9.2 5.6 49.8 8.6 28.2 20.6 

안받았

다
83.2 73.7 83.8 79.1 71.2 57.2 46.1 60.1 93.9 91.1 90.8 94.4 50.2 91.4 71.8 79.4 

계 100.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0

전국추

정수

1,127

,107 

211,

249 

218,

011 

206,

667 

14,8

17 

137,

851 

12,1

39 

83,1

23 

48,0

08 

14,4

88 

14,1

04 

6,42

0 

2,16

8 

11,2

22 

8,83

6 

2,116

,21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301-319)의 표를 모아서 재구성.

장애인소비자가 이용시 가장 차별을 많이 받은 서비스 분야인 ‘보험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상

법 20732조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방어능력이 온전

하지 못한 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을 노린 살해와 같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양승규, 2005:729). 하지만 위의 표에 따르면 장애의 종류가 사망이나 질병에 직접적으

로 관련이 없거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지 않는 장애인소비자에게도 심각할 정도로 보험서비스 이용

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는 행위이다. 또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2004년 서울중앙지법

은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결하면서,

P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 개별적 장애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다만 보험청약인이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

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 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보험업법상 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김선광, 2007:254-257) 이러한 장애인

이 보험가입을 거절받는 행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Ⅳ. 장애인 소비자의 생활위험에 대한 대책

1. 장애인 소비자의  신체적ㆍ물리적 위험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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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약자로서 장애인은 교통약자 중에 11.54%, 총인구대비 2.80%를 차지하고 있

다(두오균,2010). 장애인 복지법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2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

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

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인 대상시설은 공원, 공

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다. 또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

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그런데 시설주는 세부기

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

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둘째,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

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셋째,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기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이며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는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

년계획이 추진 중이다. 2008년에 수립된 5개년계획 중에는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

설 확충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개선과제가 이와 관련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

터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었던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편의시설 안전성 확보 강화, 도시철도의 안전기준

강화, 이용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버스 이용편의시설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까지 5년간의 장애인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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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4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높이고 대상시설에 장애 민원인의 편

의 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비치용품과 수화통역사 등 인적서비스 및 통신중계서비스(TRS)를 100%

제공되는 계획이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Barrier Free)를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시설의 인증제 참여유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취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12년까지

유형별 재난에 대한 장애인유형별 대응지원이 가능한 재난방지(피난예측)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

고 메뉴얼을 제작하고 위치추적기술(RFID)을 적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교통의 Barrier-Free를 중요한 법제

로 의무화하고 있다(이신해, 2005). 미국은 2000년 미국장애인법(ADA)에 기초한 대중교통의

Barrier-Free화, Para-Transit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5년부터 DDA에 따른 대중교통의

Barrier-Free 의무화를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영국 모든 택시에 휠체어를 대응화하였다. 일본은 2000

년도에 교통 Barrier-Free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 모델디자인을 개정 ‘이동원활가이드라인’을 책정하

였다. 장애인 이동권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해결하는 것이기 보다는 인간으로서 사회적 권

리를 보장받는 차원, 그리고 법률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의 이용과 접근에서 있어서의 장애인등이 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외에 전국 재가장애인가구로 주택개조 지원 추진하고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지속적 확

대로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지원서비스 강화하며 공공부문 공급주택의 장애인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

한 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하는 것으로 장애유형별 주택설계,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물량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택설계와 설비면에서 장애인을 고려하는 공공주택이 공급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동장애인주택인 그룹홈과 같은 곳에서는 장애인친화적인 설계와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친화적으로 주택설계와 설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애인세대 또는 장애

인 동거세대을 위해서는 주책개조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상 화

재나 범죄 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장애인세대나 장애인동거세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방범, 방재

네트워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해에 대한 긴급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신체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세대를 위한 긴

급대응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소비자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책 

장애인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주요 대책은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아동부양수당과 같은 생활비지

원이 기본적이며 그 외 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교육비 지원 등과 같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포함된다. 우선 장애인의 기초적인 생활보장의 성격인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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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에 의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장애

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3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차

상위의 경우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보장시설 장애인의 경우 기초

중증1) 1인당 월 7만원, 기초 경증 1인당 월 2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

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으로 전환된다. 지급연금의 규모는 장애인연

금대상자에게는 소득보장 성격의 기초급여가 매월 9만원씩 지급되며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부가

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6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월평균소득12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2).

이러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규모는 앞에서 살펴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달 장애로 인한 추

가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2차, 3차 의료

기관의 진료시 본인부담(15%) 전액지원하며 장애인 보장구중 의료보호 급여대상 품목 구입시 부장구

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15%)을 지원한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월 평

균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638,099원, 2인가구 1,086,492원, 3인가구 1,405,542원, 4인가구 1,724,592원, 5

인가구 2,043,640원, 6인인가구 2,362,690원 이하인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3).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자금 대여는 가구별

월소득인정액기준 1인가구 98만원 이하, 2인가구 167만원 이하, 3인가구 216만원 이하, 4인가구 265만

원 이하나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에게 대여 가능하다4).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각종 할인헤택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혜

택,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및 대중교통료 할인 등의 교통서비스 이용 지원이 제공된다. 장애인자동차

혜택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5)로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주차편의제공, 차량10부제 적용제외 등이 지원된다.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철도, 도시철도, 항공요금의

감면, 전화요금할인6), 시ㆍ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공원, 공

연장, 공공체육시설 입장요금의 무료, 이동통신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의 할인, 전기요금 할인, 연

1)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자(3급 지적 또는 자페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2) 재가장애아동보호자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당사자의 경우1) 기초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20만원, 차상

위중증 장애인은 1인당 월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받는다.

3)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09천원), 학용품비(45천원)를,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33천

원), 학용품비(45천원)을 지급한다.

4) 대여조건은 무보증대출로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이며 이자는 연 3.0%(고정금

리)로 상환방법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다.

5) 장애인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처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를 대상으로 하며 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1대에 해당.

6) 장애인명의 1대)은 시내 50%, 시외 월3만원 한도내 50%, 114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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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7)이 지원된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실행되고 있지

만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의 규모는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

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위험을 현격히 낮추기에는 불충분하다.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 그리고 의료비

와 교육비, 자립자금대여의 정책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매우 지원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니 장애인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

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장애인의 경제적 위험수준은 장애인의 노동능력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정책의 적극적인 시행과 함께 장애인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생활보

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어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을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생활위험은 신체적ㆍ물리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심리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생활실태와 정

부정책을 정리하여 보았다. 주요 연구의 내용은 장애인이 생활에서 직면한 생활위험요인을 신체적ㆍ

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규명하고 각 생활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탐구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주로 참조하여 장애인소비자들의 생활위험요인을 추

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신체적 위험은 본래적인 장애로 인한 신체적 건강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편의시설 미비 등 이동상의 장해로 인해 불편함은 물론 교통환경 등에 의

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제적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빈곤한 상태로 대

변될 수 있다.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은 소득수준과 지출수준이 각각 54%, 67% 수준에 불과하다. 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가입율도 현저히 낮아 노후의 생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신체적ㆍ물리적 위험은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인한 일상생

활 위험, 장애인에 적합하지 않는 주택구조로 인한 한 가정내 안전사고 위험, 천재지변 등에 취약한

주거환경의 안전사고 위험,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이동환경시스템 미비로 인한 이동과정에서의 안

전사고 위험, 공공시설과 병원 등의 시설내 안전사고 위험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경제적 위험은 저소득으로 인한 극빈층으로의 전락 가능성, 일반인에 비해 지

출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문제점, 병치료나 공과금과 집세 납부, 신용불량 등 가계재무

문제의 경험 등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장애인 소비자가 40%정도 되었다. 셋째, 장애인소비

7) 전기요금 할인은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할인(관할 한국전력 신청),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은 1～3급 50% 할인, 4～6급 20% 할인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할인은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할인(관할 한국전력 신청)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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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경험한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소비이용의 제약에 따른 위험성이 추출되었다. 장애인소비자는 보

험서비스, 유치원부터 대학교 입학과 전학에서 차별, 공공서비스 등에서 각각 55%~20% 정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재정적 스트레스와 소비생활의 제약이라는 고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정부정책의 현실은 시작단계로 평가된다.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동 등 편의시설 확충이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 장애인의 경제적 위험

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장사업으로 장애연금제도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비롯하여 확대되고 있다.

또 장애인의 사회 심리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2009년 1월에 “UN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장

애인 권익보장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법제와 시행 약속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느끼는 진정한 위험의 감소는 아직까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가 장

애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한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은

대체로 저소득의 특징을 가지지만 신체적 혹은 기능적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 장

애인이 처한 생활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단지 생계의 보장이 능사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들

의 생활권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들 주변의 제반 위험

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신체적ㆍ물리적 생활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성실한 이행

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장애인 이동권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 장애인주택내외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많이

방문하는 병원,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이럴 때 장애

인소비자의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안전한 공공시설, 더 나아가 관광시설, 여가시설 기준이 재정비되어

야 한다. 또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와 설비가 구비된 장애인주택의 제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기본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장애아동 양육과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의 확충이 필수

적 과제이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은 경제적 안정을 기초로 하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치료비 혜택의 확대, 공과금 미납 장애인의 특별관리, 장애인세대 주택개조 비용 지원 등이 추진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서비스. 교육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소비자를 차

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신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캠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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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Life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in the perspective of consumer

Sung Soo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ife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in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This study focused on the physical and economic risks that were 

experienced by the disabled. The 2008 Disabled Persons Survey's statistics which was 

implemen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were used to find the life risk factors 

of them.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consumers were in-home accident risk,  residence environment risk, mobility accident risk in the 

road and transportation, and public facilities physical risk. Second, the economic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consumers were the high possibility of dropping to the poor class, the financial 

stress of medical cost and the taxes and public charges, and credit problems. Third, the 

another economic risk factor of the disabled consumers was the discrimination of consumption, 

I. e. discrimination of education services, insurances, public services, etc. On the other hand, 

the laws and rules to reduce the physical and economic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were 

already established, that is 'Act on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on prohibition of Disabled 

Persons Discrimination and Rights Relief','The Mobility Enhancement for the Mobility Impaired 

Act',etc. But due to the insufficiency of government's budget for the disabled, the improvement 

to reduce the life risks of them were accomplishing step by step.   

Key words: disabled consumers, life risk factors, physical and economic risks, in-home 

accident risk, mobility accident risk, residence environment risk, public facilities physical risk, 

financial stress, discrimination of consumption


